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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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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심리사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 등 대한민국의 심리서

비스 현황을 분석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리’ 또는 ‘심리상담’의 키워드로 심리서비스 관련 78개 법령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심리서비스 관련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심리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적용 대상 또한 대부분 정신질환자

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 발급 임상

심리사가 있으나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다. 한편,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 자격증

의 난립으로 인해 일반인이 효과성을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심리서

비스 측면에서 보건복지 영역은 심리서비스 수요에 비해 전달체계가 부족한 데 반해, 보건복지 영역 이외

의 법무 및 사법체계, 경찰, 국방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심리 인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수준의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 도입이 시

급하다.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국민의 심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리서비스, 심리사, 심리치료, 심리상담, 법령, 황

* 본 논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결과보고서(한국심리학회, 202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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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2013년에 한국의 정신건강 체계에 대해 3가지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Kim & Yang, 

2013). 첫째, 입원중심 치료에서 지역기반 치

료로의 전환, 둘째,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

진시켜야 할 필요성, 셋째, 관리체계와 리더십

이다. 특히, 구체적 제안으로 심리치료(혹은 

‘심리학적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구)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

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정신질환 이외

에도 경도~중등도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0일 제1회 

정신건강의 날에는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되었

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10. 09).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는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

료 및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및 회

복 증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신

건강복지서비스 질 개선 등 5가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 중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중 <중

경증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하는 표준 모형>에 심리지원팀 신설이 제안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에 따르면, 전국 성인 

5,511명(만 18세 이상 ~ 만 79세 이하)에 대

해 조사하였을 때,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

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평생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를 이용한 사람은 12.1%에 불과하다고 보고

되었다.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연도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까지 증가추

세였지만 2021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5%→2021년 11.5%).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

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제한적인 운영이나 

폐쇄와 같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법

과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

의 유병률은 여전히 높고 정신건강서비스 이

용률이 낮은 것은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국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김나은 등, 

2020). 한편, 국민 정신건강 증진 관련 의료서

비스(간호서비스 포함),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법·행정적으로 개념이나 전달체계가 체계화되

어 있으나 심리서비스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

고 심리지원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

다. 예컨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 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 기본 서비스에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

리상담을 포함하고 있어(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서비스 내용이 심리상담을 제외하고는 

심리서비스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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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류 개수 비고

법률 32

대통령령 11

부령 5

자치법규 24

행정규칙 6 훈령, 예규, 고시 포함

총계 78

표 1. 심리서비스 련 국내 법령 황 요약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 서정숙 의원 등(2022)이 ‘심리사법

안’(의안번호 2115453)을 발의하였다(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4. 29). 이 발의안 

제2조(정의)는 ‘심리서비스’를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심리검사/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

료,1) 심리교육,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준

하는 심리학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심리사 법안은 “심리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법이 정

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실무수련을 마

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자격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리서비스 및 심리사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

공 등 심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의 국내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

고자 한다.

1) 국내에서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혼용되고 있

다. 그러나 미국심리학회(APA, 2022)는 심리치료

/심리학적 치료(psychological treatment)를 정신역

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등의 전통적인 “talk 

therapy”인 심리치료/심리상담(psychotherapy)을 포

함하여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이나 인지재

활(cognitive rehabilitation)과 같은 심리학적 원리

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개입을 포괄하는 용어

로 전통적인 심리치료/심리상담보다 상위에 존

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상담

(counseling)은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

색하고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소위 

“치료의 개념”이 전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법령 현황 및 

심리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의 한계점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심리서비스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혼용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심

리서비스가 심리상담이며, 더불어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법령이 제한적이어서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s://www.law.go.kr/)에서 ‘심리’ 또는 ‘심

리상담’의 키워드로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고 그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20. 10. 30. 기준).

심리서비스 련 주요 제도의 한계

국민의 심리서비스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윈지코리아컨설팅㈜, 2018) 불구하고 

총 78개에 달하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2)에

2) 법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헌법(국회와 국민), 법률

(국회),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정부부처), 조례

(지방자치의회)로 구분되고 순차적으로 그 위계

가 나뉘어짐. 한편, 고시, 훈련, 예규 등 행정기

관 내부의 업무 처리절차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

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나(법제업무운영규정 제

2조) 본 논문에서 법령으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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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서비스의 정의, 범위, 시행 주체와 관

련된 법률 수준의 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특별법으로서 상당 부

분 정신질환자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

므로 일반법으로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이 법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제정됨

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하위 

법령에서는 심리서비스 관련 ‘심리지원’ ,‘심

리치료’, ‘심리상담’, ‘일반생활 상담’, ‘정신건

강치료’, ‘정서치료’ 등의 용어들이 구체적인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78개 국

내 법령은 일관성 없이 각 정부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간 정신건강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초래하고 있고, 정신건강서비스 혹은 심리서

비스 관련 예산 낭비와 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심리서비스 제공 전문 인

력의 자격과 관련해 대부분의 법령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정도로

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심리서비스 관련 고도

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학 전공자의 포함 여부

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의 실시자로 사

회복지사2급 이상(심리검사 관련 업무 2년 이

상 종사)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심리사 

관련 기본법인 모법의 부재로 유사 심리서비

스 제공자들이 학위 및 자격증과 무관하게 심

리사를 자처하거나 심리사의 역할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심리서비스를 부적격

하고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심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의 증가로 인해(윈지코리아컨설팅㈜, 2018) 심

리지원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상위법 없이 지자체마다 심리서비스의 

정의와 그 범위가 상이하거나 일부 조례의 경

우 타 지자체의 내용과 천편일률적인 내용으

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청소년 심리

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한편, 코로나19 이

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와 심각도의 증가(박용

천 등, 2020;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와 관련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이 절실

하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심리서비스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심리서비스 관

련 법률, 특히 심리사 법률 제정을 통한 심리

서비스의 정의, 업무의 범위, 시행 주체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한 

분야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심리사에 관한 모법인 기본

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심리사와 심리서비스

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도 제한

적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정의)와 달리 일반 국민 전체

의 정신건강 증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정신건강임

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사의 자

격을 규정하는 상위법으로서의 모법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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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인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의료

기관 내 인지행동치료 보험 급여화 시 의료법

의 적용을 받는 정신과(전공의 3년차 이상)와 

신경과 전문의로 시행주체를 제한하고, 정신

건강전문요원에게는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집단인지치료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은 심리서비스에 대

한 포괄적인 정의와 세부 행위에 대해 규정하

는 기본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심리학자가 실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가와 

달리,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주체로서 인정받

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행위 주체

와 의료비 청구 주체가 불일치하는 매우 불합

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심리학자의 

활동 범위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 

시설에서의 사업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예: 

임상심리사 개별업무의 활동 제한). 한편, 정

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국립정신건강센터, 

2022)을 고려할 때, 심리 직역은 타 직역에 비

해 3년간의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을 배출

해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심리사의 주요 분야를 선진 해

외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영역인 임상, 상담, 범죄, 학교, 

발달, 중독, 산업 등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의 석사 학위 이상의 최상위 자격

을 갖춘 심리사(표 3. 참조)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심리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인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

책’(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 정신건강 취약

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시되

어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시

의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한편, 치료감호법(법무부)은 정신건강임상심

리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부처 법령에서도 비일

관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모법 부재

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기  발  심리사 련 자격증의 황  

문제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현재 독립적인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모법인 기

본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증이 아니라 특별법

에 근거한 자격증이거나 국가전문자격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복지법인 특별법에 의

한 국가전문자격증인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

강임상심리사와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인력공

단 발급 임상심리사가 있다(표 2)3). 발급 현황

을 고려할 때 해외의 심리사 발급기준에 대체

로 부합하는 전문가 수준의 인력의 경우, 정

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전체 자격 취득자 중 

56.1% 가 1급인데 반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

3) 심리 관련 국가자격증으로 여성가족부가 발급하

는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나 학문적 배경이 심리

학 중심인 심리사가 아닌 데다, 자격 취득이 체

계적인 실제 사례에 대한 실무 수련과정이 없이 

가상사례에 대한 제한된 시간의 연수만 이루어

지는 문제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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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수여 및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요건

∙ 1급 : 심리학 석사 이상, 등록기관에서 최

소 3년 이상 수련 (2급 취득 후 인증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취득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석사 이상 3년 수

련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함)

∙ 2급 : 심리학 학사 이상, 등록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 1급 : 심리학 분야 석사 학위+2년 

이상 실습 또는 실무,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 2급 : 전공불문 학사 이상+1년 이

상 실습

실습요건

∙ 법에 명시된 정확한 규정 존재

∙ 현장 실사 실시

∙ 주요 이론을 대학(원)에서 선수강하거나 

증빙해야 함

∙ 실습과목 : 심리평가, 심리치료, 정신사회

재활 실습, 개인사례분석 등

규정 없음

수련요건
석사 졸업 후 인증된 기관에서

매해 1000시간 이상 3년을 요구함.
규정 없음

보수교육 매년 12시간 규정 없음

발급현황

2021년 12월 1일 기준

∙ 1급: 1,823명

∙ 2급: 1,428명

    총 3,251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 1급: 886명

∙ 2급: 12,492명

    총 13,378명

표 2. 국가기  발  심리사 련 자격증

리사 1급 취득자는 6.6%에 불과하여 국가기

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의 전문성의 격차

가 현저하다.

현재로서는 국가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 

중 학위 요건 및 수련 과정의 체계 면에서 정

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OECD 수준의 ‘심리

사’ 자격에 해당하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인

력 확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

신건강임상심리사는 매년 배출 인원의 10%만

이 지역사회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 변화에 맞춰 심리학

적 평가 및 심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 

직역의 전문요원 유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또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 직역의 수는 감소 추세

이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국립정신건강

센터, 2018). 그러나 2021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 보고서상 임상심리 직역은 2010년 후반

에 이르러 다소 상승추세지만 여전히 배출된 

전체 정신건강전문요원 대비 20%(1급과 2급 

합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사



원성두․장은진 / 한민국 심리서비스 련 법령  용 황, 향후 방향성 모색

- 263 -

회 정신건강 사업에 참여할 심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직역과 비슷한 수준으

로 인력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

력과 경력을 고려한 직역별로 차등화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오래전부터 하위급수의 질적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특히 2급의 경우)는 자격취득 및 

관리 과정에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실습 및 수련 규정 미비, 

심리상담 고유 업무라는 규정 부재, 심리상담

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 부재, 심리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과목이 필수가 아니어도 

자격취득 가능,  보수교육이나 윤리교육에 대

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하여 전문성 유지 곤란 

등이다(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19).

한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에도 법에

는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 심리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개별(또는 고

유)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증진사

업에서 실제로는 주로 공통 업무 위주로만 시

행되고 있다. 이는 직역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며 결국 

심리서비스 제공에서 심리 직역의 전문성 발

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  발  심리사 련 자격증의 황  

문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서비스(www. 

pqi.or.kr)에서 ‘심리’, ‘상담’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민간 등록 자격증 총 5,166개(한

국심리학회 발급 자격증 10종 포함)가 검색되

었다(2020. 10. 30. 기준). 이 중 주무부처가 보

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이 차지하

는 비율은 3,773종인 7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심리사 관

련 민간 자격증은 취득과정이나 자격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자격증이 기본적

인 전문교육이나 윤리 기준이 부재하여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예: 성추행, 

사기, 문제증상의 악화 등)가 상당 수준에 이

르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예: 김창욱 등, 2022; 박다해, 2019; 이내규, 

2019). 

보건복지부가 유사명칭 민간자격 신설 금

지(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44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17년 7월)를 

발표한 이후로도 모법이 없는 ‘심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동일명칭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명

칭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되고 있다. 심리서비

스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

자,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리상

담 관련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예: 이창진, 2019). 이는 현행 법령으로는 심

리사 관련 민간 자격증 남발에 대해서 정부차

원의 공식적인 규제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하

는 것이다. 

민간 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심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어떤 제공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심리서비스

를 제공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및 수련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발급 민간 자격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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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자격 명칭 최초발급 발급인원수

임상 임상심리전문가 1973년 1,819

상담 상담심리사 1급 1973년 1,799

산업 및 조직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2001년   30

사회 및 성격 범죄심리사 전문가 2006년  113

발달 발달심리사 1급 1989년  129

인지 및 생물 인지학습심리사 1급 2008년   33

건강 건강심리전문가 2000년  126

학교 학교심리사 1급 2011년   81

중독 중독심리 전문가 2009년  279

코칭 코칭심리사 1급 2015년   24

총계 4,433

표 3. 한국심리학회 최상  자격증 황 (2021년 12월 말 기 )

지자 중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4,433명에 달하지만 관련 법

령 부재로 인해 공공 분야에서 심리서비스 제

공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결국은 심리학 관

련 유사 자격증 발급 남발로 인해 심리서비스

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평가 및 심

리상담, 심리자문 등 심리서비스 관련 국민의 

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전국 

298개 기관 중 182개(61.1%)가 정신의료기관

에 집중되어 있고(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일

부 정신건강복지센터(42개, 14.1%)와 정신재

활시설(73개, 24.5%)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련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1개, 

0.3%)은 입소자의 상태 및 지도감독자 등 전

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련이 어

려운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간호 직역은 정신

의료기관에서 전원 배출되고,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시설에서 수련하고 있다.

3개 직역 중 임상심리 직역은 유일하게 1

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의료기관에

서 수련하고 있다(83%). 반면, 2급 과정은 주

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17%)에

서 수련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한

편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수련기관(특히 의료기

관)은 수련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수련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

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배출

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전

문요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개정을 통한 수련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원성두․장은진 / 한민국 심리서비스 련 법령  용 황, 향후 방향성 모색

- 265 -

업무를 통한 국민들에 대한 심리서비스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정신건강임상

심리사 1급이 종사하며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예: 스마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서

울심리지원센터, 민간기관(예: 대학교 학생상

담센터) 등이 수련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

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

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각 직역별 채용기

준과 정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내에서 

일부 직역으로 편중해 환자 수 대비 총 정원

을 맞추고 있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충분

히 선발되고 배치되지 못해 심리학적 개입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2019년 

말 기준 전국 251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6개, 기초 23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증정

신질환자의 사례관리와 재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이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경험 많은 임상가의 처우 개선

이 어렵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의 심리적 소

진을 야기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임상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나은 등, 2020). 나

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종사자(임상

심리사: 6.8%, 간호 12.5%, 사회복지 31.0%)(국

립정신건강센터, 2018)의 불균형은 통합적 정

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야기한다. 따라

서 각 직역별 고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역별 채용인원을 할당해서 모집하고, 전체 

예산 중 전문가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허용

하는 합리적인 예산계획 및 집행과 더불어 종

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9년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실태 

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에 따르면, 지

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민원에 대응하

고 있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중심의 통합사

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할 때, 필요하지만 부

족한 복지자원으로 꼽는 1순위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지원(33.6%)이었고, 원활한 사례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

서’ 관련 자원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사례관리 운영

을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내에 심리사

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 '심리 영역'이 

투입되면 훨씬 품질이 좋아질 사업들이 시행

되고 있으나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행 

인력의 자격기준에 음악, 미술, 언어 등의 영

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침례

신학대학교, 2019). 이런 상황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 심리서비스를 학력과 소정의 

수련 경험을 충분히 갖춘 심리전문가가 담당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일반 국민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아이러니한 것은 보건복지 영

역에서는 심리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심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법무, 경찰, 국방, 소방, 교육, 문화체육 등

의 영역에서 심리 인력 활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심리사’와 ‘심리서비스’에 대한 모

법수준인 기본법의 부재로 인한 법적, 제도적 

기준의 미비로 인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심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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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 인력의 기준 역시 기관에 따라 상이

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인 국

민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공

자인 전문가 역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

하게 인지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의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전례 없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등 심

리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

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의 활동 관련 법제

화가 미비하여 심리사회적 취약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결론 및 향후 방향성 제언

현행 국내 법령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사 및 심리

서비스의 정의, 범위 및 행위 주체를 법률 수

준에서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

의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심리

서비스는 분절적이고 제한적이다. 한편 심리

서비스 관련 업무와 심리사의 정의, 범위, 시

행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서비스 

대상을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모법인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만 근거하여 심리

사의 일부 기능과 역할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심리서비스 현장에서 제한점과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심리사 관련 자격 현황 면에서는 심리서비

스 제공 인력 중 체계적인 수련 운영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임상

심리사이다. 반면, 국가전문자격이 아니라 국

가기술자격인 산업인력관리공단 발급 임상심

리사는 전공조차 규정하지 않는 등 자격 취득 

및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자격

증 취득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하위 급수자의 

전문성에서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유사 심리서비스 제공

자들이 학위 및 자격증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어 심리서비스 수요가 높은 국민들에게 심

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심리서비스는 사

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이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역량

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OECD, 2014) 그러

나, 현행 법령으로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직결

되는 심리서비스 관련 무분별한 행위를 적절

히 규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나아가, 공공 심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법령 부재로 인해 보건복지 영

역에서 대부분 복지/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어서 전 국민 대상의 심리서비스 인

프라와 전달체계, 특히, 전문 인력 공급이 매

우 절실한 상황이다. OECD에 가입되어 있

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전문자격 심리사

(Licensed Psychologist)가 대한민국에서는 부재

한 상황이다. 오히려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법무, 경찰, 국방, 교육 등은 심리 인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다양하고 급증하는 정신

건강 수요를 감안할 때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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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없는 심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사와 심리서비스 관련 정의, 제

공 주체, 업무 범위와 관련해 모법 수준의 법

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할 

때 서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심리사법안은 국

제 수준에 부합하는 심리사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화는 

2021년에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나라’로서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 나아가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

획인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구체적

인 실행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 주요 국가의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을 분석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심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 수

준의 심리사 핵심역량을 지닌 국가전문자격심

리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국제심리연맹 등

에서 제안한 심리학적 지식과 이론, 기술, 수

련 등을 포함하는 핵심역량을 가지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해외국가에서 심리사가 국민의 

자살예방에 기여하는 것처럼(한국심리학회, 

2020) 대한민국에서도 최상위 자살율의 불명

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이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 수준의 모법에 기초해 정신건강

복지법 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활용에 있어

서도 심리 직역의 개별 업무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신의료기

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심리 직역의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넷째,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련기관을 정신의료기관 이

외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의 마

음건강을 위해서는 OECD의 2013년 권고안에

서처럼 경도에서 중등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들에게 심리서비스와 심리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 나아가 지역사

회의 민간기관으로 수련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심리지원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

험체계를 개선하고(예: 의료기관 내 심리사의 

개인인지행동치료의 보험 급여화) 심리지원센

터의 전국적 보급 등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서 OECD 정신건강 핵심인력인 심리사의 법

제화와 역할을 규명하여, 이를 국민의 정신건

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심리학 

전공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도 심

리지원 관련 전문성 및 윤리의식의 고취 이외

에 행정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인력으로서 회

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

량을 키우는 것 또한 절실하다. 이를 통해 대

부분의 OECD국가에서처럼 국민의 정신건강

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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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and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Sung-Doo Won                   Eun J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ague Catholic Universit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psychological services such as legislation, qual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to improve the national level of mental health. For this, 78 existing laws were found and 

analyzed using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s key words 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As a result, there was no distinct law solely discussing the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only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short, Mental Health 

Welfare Act)  defines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work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one of the mental health 

specialists. However, this law has a limited scope of psychological services that could be offered and tends to be 

limited to those with mental illness. For licenses offered by governments for qualifications, there ar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but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expertise between these two is remarkabl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identify a reliable service provider because of prevalence of 

inappropriate licenses issued by unqualified private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public psychological services,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lacks a delive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demand for psychological services, while 

psychological professionals are proactively employed by various other field such as Ministry of National Just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can be stated that an independent legislation 

specifying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of a license for global-standard psychologist is 

necessary.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improve the public access to psychological services, thereby advancing the people's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 Psychological Services, Psychologist, Legislation, Licensed Psychologist, psychological treatments, psychological counseling,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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